
창립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는 2015년 8월 28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브랜드사업부문/신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
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,  이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
차를 마쳤습니다.

이에,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에 의거하여 창립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
며, 분할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– 다 음 –

1. 분할의 방법

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규정에 따른 인적분할

가. 분할존속회사 :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

나. 분할신설회사 :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주식회사

2. 분할진행 경과

가. 임시주주총회 결의일 : 2015년 8월 28일

나. 구주권 제출기간 : 2015년 9월 1일 ~ 2015년 9월 30일

다. 분할기일 : 2015년 10월 1일

라. 창립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일 : 2015년 10월 2일

마. 설립등기 예정일 : 2015년 10월 2일

바. 재상장 예정일 : 2015년 10월 23일

3. 참고사항

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
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.

2015년 10월 2일

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주식회사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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